
 외국 의·치대 나왔는데…국내 의사고시 합격률 30% 불과

- 인정 국가별 국내 면허 취득자 미국 (30.9%), 필리핀 (26.8%), 독일 (8.9%)순 -

-  근무병원 종별로 의원(63.7%), 상급종합병원(10.5%), 종합병원·병원(8.2%)순으로 많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24일(수) 보건복지부, 한

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2003~2017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 의사면허 소지자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하 국시원)에 「보건복지부 고시」제1998-54호에 따라 1998년 9월에 이관했

다. 그 후 국시원은 2015년 6월『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공포 후에는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변경하여 의료분야 자격에 관한 시험을 관장 해왔

다. 

특히,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도 국시원의 예비시험 통과 후 의

사·치과면허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데, 응시자격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

1) 인정 국가별 국내 면허 취득자 미국(30.9%), 필리핀(26.8%), 독일(8.9%) 순으로 많아 

   응시자는 필리핀 516명, 미국 133명, 독일 35명 순으로 많아

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

치과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813명으로 필리핀 516명, 미국 133명, 독일 35

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합격자는 총 246명(30.3%)으로 응시자 3명 중 1명이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고시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이 94.8% 인 점을 고려하면 저조한 수치이다.

합격자 수별로는 미국 76명 (30.9%), 필리핀 66명 (26.8%), 독일 22명 (8.9%)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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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총 164명 (66%)으로 전체합격자 3명 중 2명

은 미국, 필리핀,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것을 의미한다.

합격률 순으로는 2명 이상 응시한 경우에 한하여, 영국 12명(92.3%), 호주 10명

(90.9%), 뉴질랜드(90%) 순으로 높고, 에티오피아 0명(0%), 필리핀 66명(12.8%), 

캐나다 1명(16.7%)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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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003~2017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단위: 명, %)

구분
의사 치과의사 합계

응시 합격 합격률 응시 합격 합격률 응시 합격 합격률

프랑스 1 1 100 0 0 0 1 1 100 

스위스 1 1 100 0 0 0 1 1 100 

남아프리카공화국 1 1 100 0 0 0 1 1 100 

노르웨이 0 0 0.0 1 1 100 1 1 100 

영국 9 8 88.9 4 4 100 13 12 92.3 

호주 6 6 100 5 4 80 11 10 90.9 

뉴질랜드 0 0 0 10 9 90 10 9 90 

파라과이 6 5 83.3 0 0 0 6 5 83.3 

일본 3 1 33.3 14 12 85.7 17 13 76.5 

헝가리 16 11 68.8 0 0 0 16 11 68.8 

우즈베키스탄 11 7 63.6 0 0 0 11 7 63.6 

독일 15 10 66.7 20 12 60 35 22 62.9 

미국 8 5 62.5 125 71 56.8 133 76 57.1 

폴란드 2 1 50 0 0 0 2 1 50 

러시아 2 1 50 0 0 0 2 1 50 

브라질 0 0 0 11 4 36.4 11 4 36.4 

우크라이나 3 1 33.3 0 0 0 3 1 33.3 

오스트리아 3 1 33.3 0 0 0 3 1 33.3 

아르헨티나 2 1 50 7 1 14.3 9 2 22.2 

캐나다 2 0 0 4 1 25 6 1 16.7 

필리핀 43 7 16.3 473 59 12.5 516 66 12.8 

에티오피아 2 0 0 0 0 0 2 0 0 

볼리비아 1 0 0 0 0 0 1 0 0 

도미니카 1 0 0 0 0 0 1 0 0 

쿠바 0 0 0 1 0 0 1 0 0 

합계 138 68 49.3 675 178 26.4 813 246 30.3 

1) 위 자료는 해당기간동안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자중 2003년 이전에 졸업한 자도 포함한 수치임 

2) 국가명 음영표시(녹색)은 OECD 회원국임.

3) 출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2) 병원 종별로 의원(63.7%), 상급종합병원(10.5%), 종합병원·병원(8.2%)  순으로 많아

2003~2017 해외대학을 졸업한 의사·치과 국가고시 합격자 246명 중 국내 요

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치과의사는 총 171명(69.1%)으로, 합격자 10명 중 7

명이 국내에서 활동 중인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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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 109명 (63.7%), 상급종합병원 18명 (10.5%), 종합병

원·의원 (8.2%) 순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의사의 경우 합격자 68명 중 48명(70%)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합격자 3명 중 2명은 국내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4명(30.4%), 의원 12명(26.1%), 종합병원 10명(21

.%)순으로 많이 근무하며 총 36명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해외대학 출신 의사 2명 중 1명이 종합병원 이상의 규모에

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합격자 178명 중 125명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 중으로 합

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 병원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 종별로

는 치과의원이 97명 (54.5%), 치과병원 14명 (7.9%)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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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018년 6월 기준 외국 의과·치과대학 출신 국내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 시도별 의료기관종별 근무 현황

(단위: 명, %)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치과)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합계

의사 치과
의사 소계 의사 치과

의사 소계 의사 치과
의사 소계 의사 치과

의사 소계 의사 치과
의사 소계 의사 치과

의사 소계 의사 치과
의사 소계 의사 치과

의사 소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서울 9 12.9 4 5.7 13 18.6 5 7.1 0 0 5 7.1 0 0 7 10 7 10 0 0 0 0 0 0 4 5.7 41 58.6 45 64.3 0 0 0 0 0 0 0 0 0 0 0 0 18 25.7 52 74.3 70 100 

부산 0 0 0 0 0 0 1 12.5 0 0 1 12.5 0 0 1 12.5 1 12.5 0 0 0 0 0 0 0 0 6 75 6 75 0 0 0 0 0 0 0 0 0 0 0 0 1 12.5 7 87.5 8 100 

대구 1 33.3 0 0 1 33.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33.3 1 33.3 2 66.7 0 0 0 0 0 0 0 0 0 0 0 0 2 66.7 1 33.3 3 100 

인천 0 0 0 0 0 0 0 0 2 22.2 2 22.2 0 0 0 0 0 0 0 0 0 0 0 0 1 11.1 6 66.7 7 77.8 0 0 0 0 0 0 0 0 0 0 0 0 1 11.1 8 88.9 9 100 

광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33.3 2 66.7 3 100 0 0 0 0 0 0 0 0 0 0 0 0 1 33.3 2 66.7 3 100 

대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100 2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100 2 100 

울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25 0 0 1 25 0 0 3 75 3 75 0 0 0 0 0 0 0 0 0 0 0 0 1 25 3 75 4 100 

세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 2 5.6 0 0 2 5.6 3 8.3 1 2.8 4 11.1 0 0 4 11.1 4 11.1 5 13.9 0 0 5 13.9 0 0 21 58.3 21 58.3 0 0 0 0 0 0 0 0 0 0 0 0 10 27.8 26 72.2 36 100 

강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80 4 80 0 0 1 20 1 20 0 0 0 0 0 0 0 0 5 100 5 100 

충북 1 16.7 0 0 1 16.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6.7 3 50 4 66.7 0 0 1 16.7 1 16.7 0 0 0 0 0 0 2 33.3 4 66.7 6 100 

충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20 1 20 0 0 0 0 0 0 1 20 2 40 3 60 0 0 0 0 0 0 1 20 0 0 1 20 2 40 3 60 5 100 

전북 0 0 0 0 0 0 1 100 0 0 1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1 100 

전남 1 16.7 0 0 1 16.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6.7 1 16.7 2 33.3 1 16.7 0 0 1 16.7 0 0 2 33.3 2 33.3 3 50 3 50 6 100 

경북 0 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6.7 2 33.3 3 50 0 0 1 16.7 1 16.7 2 33.3 0 0 2 33.3 3 50 3 50 6 100 

경남 0 0.0 0 0 0 0 0 0 0 0 0 0 0 0 1 16.7 1 16.7 0 0 0 0 0 0 1 16.7 3 50 4 66.7 0 0 0 0 0 0 0 0 1 16.7 1 16.7 1 16.7 5 83.3 6 100 

제주 0 0.0 0 0 0 0 0 0 1 100 1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00 1 100 

합계 14 8.2 4 2 18 10.5 10 5.8 4 2.3 14 8.2 0 0 14 8.2 14 8.2 6 3.5 0 0 6 3.5 12 7 97 56.7 109 63.7 1 0.6 3 1.8 4 2.3 3 1.8 3 1.8 6 3.5 46 26.9 125 73.1 171 100 

1) 2003년이후 면허등록자 기준

2) 치과의사의 경우, 2003년이후 외국치과대학졸업 후 국내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178명중 53명이 근무하지 않음.

3)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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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 장관 인정 의과·치과대학 미국 57개, 필리핀 38개 , 독일 34개 순으로 많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과·치과대학은 33개 국가 총 241개 대학이며,  

의과대학 123개, 치과대학 118개였다. 국가별로는 미국 57개 (23.7%), 필피핀 3

8개 (15.8%), 독일 34개 (14.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 2개 중 1개는 상위 3개국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3] 보건복지부장관 인정 외국 의과·치과대학 국가별 현황

(단위:  개소, %)

연번 구분
의사 치과의사 합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1 미국 17 29.8 40 70.2 57 23.7 
2 필리핀 18 47.4 20 52.6 38 15.8 
3 독일 14 41.2 20 58.8 34 14.1 
4 일본 9 36 16 64 25 10.4 
5 영국 10 62.5 6 37.5 16 6.6 
6 호주 6 50 6 50 12 5.0 
7 러시아 9 100 0 0 9 3.7 
8 대만 4 66.7 2 33.3 6 2.5 
9 캐나다 2 40 3 60 5 2.1 
10 아르헨티나 3 75 1 25 4 1.7 
11 우즈베키스탄 3 100 0 0 3 1.2 
12 우크라이나 3 100 0 0 3 1.2 
13 프랑스 3 100 0 0 3 1.2 
14 헝가리 3 100 0 0 3 1.2 
15 남아프리카공화국 2 100 0 0 2 0.8 
16 몽골 2 100 0 0 2 0.8 
17 미얀마 2 100 0 0 2 0.8 
18 아일랜드 1 50 1 50 2 0.8 
19 파라과이 2 100 0 0 2 0.8 
20 네덜란드 1 100 0 0 1 0.4 
21 노르웨이 0 0 1 100 1 0.4 
22 뉴질랜드 0 0 1 100 1 0.4 
23 도미니카 1 100 0 0 1 0.4 
24 벨라루스 1 100 0 0 1 0.4 
25 볼리비아 1 100 0 0 1 0.4 
26 브라질 0 0 1 100 1 0.4 
27 스위스 1 100 0 0 1 0.4 
28 에디오피아 1 100 0 0 1 0.4 
29 오스트리아 1 100 0 0 1 0.4 
30 이탈리아 0 0 1 100 1 0.4 
31 카자흐스탄 1 100 0 0 1 0.4 
32 키르키스스탄 1 100 0 0 1 0.4 
33 폴란드 1 100 0 0 1 0.4 

합계 123 51.0 118 49.0 241 100 
1) 국가명음영표시(녹색)국가는 OECD회원국임.
2) 출처: 보건복지부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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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의과·치과대학 출신 응시자격 기준 공개되지 않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하여 국내 의사 및 치

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졸업자 인증기준에 대한 법적위

임 없이 보건복지부 내부지침만으로 운영된다는 점, 응시자격기준이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아, 의료계 종사자 일부만 해당 내용을 알고 활용한다는 

문제점과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선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김승희 의원은“해외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기

준이 공개되지 않아 응시자의 권리가 침해 될 우려가 있다”며,“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시기준을 명확히 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담당자: 박가현 비서(02-784-8193/010-3819-3280)

- 8 -

 헬기업체에 점검 맡겨두고, 나 몰라라 하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 2015-2018.08. 닥터헬기 출동접수 6,788건, 그 중 29.2%가 출동 기각 및 중단 결정 -

- 당일(혹은 전날) 점검결과 “양호”, 실제로는 “이상”, 1년 8개월 간 총 7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8년 10월 24일(수) 국

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닥터헬기 임무중단 현황》자료를 공개

했다.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3년 8개월간 닥터헬기 출동이 6,788건 접수되

었지만, '기상제한·다른 임무수행·임무시간 부족·이착륙장 사용불가' 등

의 사유로 출동이 기각 및 중단된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 기각: 출동요청이 있었지만, 기상 및 환자 상태가 출동기준에 부적합하여 출동하지 않은 
경우
* 중단: 출동결정 후, 기상악화 및 환자사망 등으로 인해 임무가 취소되는 경우

특히 헬기업체가 당일과 전날 '헬기' 점검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체 

이상으로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헬기업체에만 점검을 맡겨두고, 나 몰라라 하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안일한 점검 태도에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11년 첫 운행을 시작한 닥터헬기는 현재 전국에 총 7대 배치되어 

있다. 

1) 2015-2018.08. 닥터헬기 출동접수 6,788건, 

   그 중 29.2%가 출동 기각 및 중단 결정

닥터헬기 출동 기각 및 중단 비율이 평균 29.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8년까

지 한해 평균 1,697건의 출동이 접수되고 그 중 29.2%가 출동 기각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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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출동접수는 1,361건이었고, 이 중 31.3%가 미출

동했다. 2016년은 1,711건 접수, 30.2% 미출동, 2017년 2,139건 접수건 중 

27.3%가 미출동했으며 2018년에는 8월까지 1,577건이 출동접수되었으나 

28.9%가 출동 기각 및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3년 8개월 간, '기상제한' 등 환경문제(52.7%)로 인해 미출동하는 사

례가 가장 많았고, 기출동(13.2%), 임무시간 부족(9.0%), 경증환자(6.5%), 요

청자 취소(4.8%), 이착륙장 사용불가(4.0%), 환자상태 악화(2.8%), 다른 운송

수단 이용 (2.7%) 등이 뒤를 이었다. ☞참고 [표1]

2)당일(혹은 전날) 점검결과 “양호”, 실제로는 “이상”, 1년 8개월 간 총 

7건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닥터헬기 출동이 기각되거나 중단 결정된 사

례 중 '닥터헬기의 기체이상으로 인한 임무중단 및 기각 건은 총 7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당 헬기가 모두 헬기업체의 당일 혹은 전날 점검 결과, ‘양호’

점수를 받았다는 점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닥터헬기 점검 미흡으로 기체 이

상이 발생이 출동이 중단 및 기각되어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환자는 심부전이 발병된 상태였고, 심부전은 초기 치료가 중요한 촌각

을 다투는 질병이기 때문에 응급의료가 절박했지만, 헬기 점검 미흡으로 

헬기 출동이 중단되어 결국 환자가 사망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해당 헬기

는 1년 10개월 간 운행된 상태였고, 기체이상 전 마지막 점검인 '당일'에도 

점검결과 '양호'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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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응급 환자인 '뇌졸중' 환자의 경우, 닥터헬기 대신 타지역 닥터헬

기와 구급차를 이용해 육로로 이송되며 초기 진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치료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시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명의 뇌졸중 환

자를 이송하려 했던 닥터헬기는 총 2대였고, 한대는 당일 한대는 사건 전

날 점검결과 '양호'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이밖에도 맹장염, 서맥, 팔절단 등 상태에 놓인 환자들이 닥터헬기를 이용

한 응급의료가 간절한 상태였지만, 닥터헬기 기체이상으로 초기에 진료를 

받지 못했다. 해당 헬기 전부 당일 혹은 전날에 점검 결과 '양호' 상태였

다. 

☞참고 [표2]

김승희 의원은 “응급환자는 언제,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

소 닥터헬기의 기체점검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무작정 헬기업체

에게만 기체점검을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기

체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주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

다.

■담당자: 박가현 비서(02-784-8193/010-3819-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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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015-2018.08. 닥터헬기 출동접수 대비 기각 및 중단 비율

(단위: 건, %)

구분
2015 2016 2017 2018.08. 합계

비율
기각 중단 소계 기각 중단 소계 기각 중단 소계 기각 중단 소계 기각 중단 소계

환경문제 (기상제한) 206 24 230 273 25 298 261 37 298 190 29 219 930 115 1,045 52.7

다른 임무수행  (기출동) 61 0 61 60 0 60 70 0 70 71 0 71 262 0 262 13.2

임무시간 부족 31 0 31 51 0 51 62 0 62 34 1 35 178 1 179 9.0

의학적 소견  불일치 (경증) 22 0 22 30 0 30 30 7 37 38 2 40 120 9 129 6.5

이착륙장  사용불가 18 2 20 24 2 26 22 7 29 5 0 5 69 11 80 4.0

요청자 취소 3 17 20 7 15 22 7 21 28 10 15 25 27 68 95 4.8

사망 1 14 15 0 0 0 3 17 20 1 5 6 5 36 41 2.1

환자상태 악화 0 9 9 0 21 21 5 10 15 7 4 11 12 44 56 2.8

다른 운송수단 2 7 9 1 5 6 6 10 16 17 6 23 26 28 54 2.7

더 위중한 환자 0 4 4 0 2 2 0 1 1 0 4 4 0 11 11 0.6

상황종료 0 0 0 0 0 0 0 1 1 0 1 1 0 2 2 0.1

기체이상 1 3 4 0 0 0 0 4 4 2 1 3 3 8 11 0.6

본 병원 치료  불가 1 0 1 0 0 0 2 1 3 10 0 10 13 1 14 0.7

기타 0 0 0 1 0 1 1 0 1 0 0 0 2 0 2 0.1

합계 346 80 426 447 70 517 469 116 585 386 69 455 1,648 335 1,983 99.9

출동접수 1,361 1,711 2,139 1,577 6,788 　

기각 및 중단 비율 31.3 30.2 27.3 28.9 29.2 　

※출처: 국립중앙의료원,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  2018.08. 총 중단‧기각건수에, 헬기이송 위험하여(농약음독환자) 의료진 판단 중단‧기각 1건 포함

※  전체 비율 합은 농약음독환자 중단 1건, 기각 1건 제외되었으므로 99.9%임

※  기타 항목은 산악구조 및 해상구조가 요구되는 사안임(닥터헬기는 구조업무 수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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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017-2018.08. 닥터헬기 기체이상으로 인한 임무중단 및 비해당(기각) 현황

※출처: 국립중앙의료원,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순번

출동정보 환자정보 헬기정보　

중단/기각
출동요청

일자
성명 성별 나이(만) 환자상태

이후 

조치사항

이송 및 

생사여부

기체이상

내용

담당

업체
모델명 연식

운행기

간(개월)

기체이상전

마지막점검일자
점검결과

1 중단
2017

02-25
방OO 여 53세 맹장염

소방헬기 이송 

연계 요청

이송/상태 

양호

시동계통 

경고등 시현
A

AW

-169
2017 2개월 당일 양호

2 중단
2017

10-03
지OO 남 59세 서맥

헬기 전문의 

구급차 동승 

이송

이송/상태 

양호

스트레쳐카트(

의료장비) 

착탈 안됨

B
EC

-135
2013

4년 

3개월
전일 양호

3 중단
2017

10-13
김OO 남 45세 뇌졸중

인천 

닥터헬기로 

연계 이송

이송/치료 후 

중환자실 

입원

헬기 Door 

Lock 이상
C

AW

-109
2016

1년 

10개월
당일 양호

4 중단
2017

12-28
박OO 여 87세 심부전

소방헬기 이송 

연계 요청

미이송/중단 

1분 후 사망

엔진컨트롤유

닛 경고등 

시현

A
AW

-169
2017 10개월 당일 양호

5 중단
2018

08-13
허OO 남 41세 팔절단

구급차 이용 

육로이송

이송/정형외

과 수술

메인로터 

슬라이드 링 

결함

A
AW

-169
2017

1년 

8개월
당일 양호

6 기각
2018

04-26
김OO 남 64세 뇌졸중

구급차 이용 

육로이송

이송/치료 후 

중환자실 

입원

조종석 

전자계기 지시 

오류

A
AW

-109
2018 4개월 전일 양호

7 기각
2018

04-26
이OO 남 82세 뇌졸중

구급차 이용 

육로이송

이송/치료 후 

입원

조종석 

전자계기 지시 

오류

A
AW

-109
2018 4개월 전일 양호



- 13 -

의료사고 분쟁 느는데, 의료사고 처리 기간 갈수록 길어져
- 의료사고 분쟁, 2013년 462건 → 2018년 1044건 -

- 증상악화로 인한 분쟁이 1,196건으로 가장 많고, 감염사고도 적지 않아 -

- 의료사고 분쟁 건 많아지는데, 의료사고 처리 기간도 길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0월 24일(수) 국립의료분쟁조정중

재원 《2013-2018.08 의료사고 분쟁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찬반 논쟁이 오가며,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국립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

고로 인한 분쟁 건수’가 지난 2013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의료분쟁 

처리 기간’도 덩달아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의료사고 분쟁, 2013년 462건 → 2018년 1044건

   증상악화로 인한 분쟁 1,196건으로 가장 많고, 감염사고도 적지 않아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건수가 2013년에 비해 2018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62건에 그쳤던 의료사고 

분쟁 건수는 2014년 827건, 2015년 753건, 2016년 831건, 2017년 1,162건, 2018년 8

월 기준 1044건으로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국립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벌어진 의료사고 분쟁 

중 증상악화로 인한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체 사고 유형의 3

0% 가량이 치료 후 증상이 악화되어 발생한 분쟁이었다. 

두번째로는 병원내 '감염'으로 인한 분쟁이 지난 5년간 449건으로 많았다. 그 뒤를 

진단지연(434건), 장기손상(377건), 신경손상(343건), 오진(341건)으로 인한 분쟁이 벌

어졌거나, 조정 중인 상황이다. ☞참고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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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연도별 사고유형별 의료사고 분쟁 현황
(단위: 건)

※출처: 국립의료분쟁조정중재원,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2018년 8월 기준

2) 의료사고 분쟁 평균 조정 기간  2013년 79.7일 → 2018년 101.6일로 증가

한편, 지난 5년간 내과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처리 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사고 분쟁 건수도 많아지는데, 처리 기간도 길어지는 상

황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79.7일에 불과했던 처리 기간은 2014년 83.3일, 2015년 

87.6일, 2016년 91.3일, 2017년 92.4일 소요되다가, 2018년 처음으로 100을 넘긴 101.

6일이었다. 

2018년 8월 기준, 가장 분쟁처리 기간이 긴 진료과는 방사선종양학과로 115일 소요

되었고, 영상의학과(112.8일), 재활의학과 (111.4일), 정형외과(108.8일) 순으로 처리

에 장시간 소요되었다. ☞참고 [표2]

[표2] 연도별 진료과별 의료사고 분쟁 평균 처리기간 현황

(단위: 건)

연도 계 증상악화 감염 진단지연 장기손상 신경손상 오진 효과미흡 출혈 안전사고 기타

2013 462 82 37 36 27 19 40 32 19 17 153

2014 827 175 52 65 51 50 81 40 25 16 272

2015 753 166 58 63 44 67 45 51 27 21 211

2016 831 155 104 72 74 75 48 46 42 25 190

2017 1,162 285 119 97 107 71 68 74 34 31 276

2018 1,044 333 79 101 74 61 59 52 36 41 208

합계 5,079 1,196 449 434 377 343 341 295 183 151 1,310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08. 평균

내과 81.7 88.1 97.1 100.3 106.5 106.6 96.7

외과 84.6 92.9 93.2 93.8 107.1 107.2 96.5

재활의학과 87.3 86.6 101.3 78.3 98.3 111.4 93.9

신경과 73.7 93 100.7 95.2 94.1 106.3 93.8



- 15 -

※출처: 국립의료분쟁조정중재원,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3) 정형외과 → 내과 → 치과 순으로 분쟁률 높아

진료과목별로 5년간 의료사고 분쟁이 가장 많은 순으로 살펴보면, '정형외과'가 1,0

12건, '내과' 800건, '치과' 514건, '신경외과' 501건, '산부인과' 379건, '성형외과' 20

2건으로 많았다.

정형외과는 매년 의료사고 분쟁 건수 부동의 1위였지만, 2018년 8월 기준으로는 '내과

'의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정형외과를 소폭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표3]

[표3] 연도별 진료과별 의료사고 분쟁 현황

응급의학과 84.6 82 87.4 100.5 99.4 105.1 93.2

흉부외과 78.5 82.4 96.6 95.3 101.2 103.4 92.9

정형외과 80.6 86.1 90.5 92.6 92.6 108.8 91.9

정신건강의학과 83 83 81.1 96.7 107.9 95.7 91.2

이비인후과 98 92.1 89.4 85.8 88.5 93.6 91.2

가정의학과 88 84.6 85.9 85.9 81.4 100.2 87.7

성형외과 75.5 79.3 89 81.4 95.3 104.8 87.6

신경외과 79.4 75.5 88.2 88.8 92.1 101.2 87.5

산부인과 84.6 88.3 83.9 95.2 80.9 91.1 87.3

영상의학과 71.8 87 77 92.4 80 112.8 86.8

마취통증의학과 81.2 77.3 81.1 76.6 96.2 104.9 86.2

소아청소년과 90.4 81 81.1 83.3 76.3 102.2 85.7

피부과 80.3 77 81.9 86 103.6 83 85.3

비뇨기과 74.5 88.9 84.8 80.4 86.7 92.8 84.7

안과 77.5 82 80.6 84.6 82 93.2 83.3

한의과 77.6 80.2 74.7 91 80.1 92.8 82.7

치과 79.4 79.3 76.5 90.8 72.9 91.5 81.7

기타 48.8 40.3 58 86.3 69.3 63.4 61.0

방사선종양학과 - -　 - 70 116 115 50.2

진단검사의학과 74.5 88 57 - 68 - 47.9

약제과 - 95.3 - 79 - 86.3 43.4

병리과 - 61 - 88 - - 24.8

계 79.7 83.3 87.6 91.3 92.4 101.6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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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출처: 국립의료분쟁조정중재원,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08. 합계

정형외과 90 176 140 168 260 178 1,012

내과 65 128 107 103 195 202 800

치과 47 70 85 105 118 89 514

신경외과 53 83 76 79 100 110 501

산부인과 44 49 75 64 94 53 379

외과 21 54 48 48 80 93 344

성형외과 24 36 43 28 35 36 202

한의과 22 28 26 23 25 15 139

안과 6 22 13 20 27 35 123

흉부외과 6 12 10 21 29 38 116

이비인후과 7 15 18 23 28 23 114

피부과 9 20 11 21 16 22 99

응급의학과 10 13 8 6 29 31 97

비뇨기과 4 20 12 17 19 19 91

가정의학과 6 11 14 41 14 5 91

소아청소년과 7 12 15 14 22 19 89

신경과 6 17 13 16 15 19 86

마취통증의학과 5 12 16 12 16 15 76

기타 18 21 2 3 12 17 73

재활의학과 3 9 7 6 13 10 48

정신건강의학과 3 9 9 3 9 6 39

영상의학과 4 5 2 5 4 5 25

약제과 - 3 - 3 - 3 9

진단검사의학과 2 1 3 - 1 - 7

방사선종양학과 - - - 1 1 1 3

병리과 - 1 - 1 - - 2

계 462 827 753 831 1,162 1,044 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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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승희 의원은“의료사고 후 분쟁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사고 분쟁 처리 기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들이 질 높

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분쟁 조정 기간을 줄일 수 있

는 제도적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당자: 박가현 비서(02-784-8193/010-3819-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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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 4기를 치질로 진단 등 ‘황당 오진’ 5년 간 342건

- 2013-2018.09. 오진 분쟁 병원→의원급→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순 -

 -폐암을 곰팡이로 진단, 유두를 혹을 오인해 유두 제거 등 황당한 오진 -

- 오진으로 인한 사망 5년간 46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8년 10월 24일(수) 한

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09 오진으로 인한 분쟁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5년간 의료사고 분쟁은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13년 462건에

서 2014년 827건, 2015년 753건, 2016년831건, 2017년 1,162건, 2018년 9월 

말까지 1,143건으로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매년 평균 57건의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분쟁이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013-2018.09. 오진으로 인한 분쟁, 

  병원→의원급→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순

지난 5년간 병원에서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분쟁이 106건으로 가장 많

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별로 지난 5년 간 

병원이 106건, 의원급이 99건, 종합병원이 75건, 상급종합병원이 58건, 요

양병원이 4건 순으로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40건이었던 오진 분쟁이 2014년 81건으로 급증했다가, 

2015년 다시 45건, 2016년 48건, 2017년 68건, 2017년 8월 기준 6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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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3-2018.09. 연도별 의료기관종별 오진 의료사고 분쟁 현황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원,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2) 직장암 4기를 치질로 진단,

   폐암을 곰팡이로 진단,

   유두를 혹을 오인해, 유두 제거

암을 염증으로 오진하거나, 수술 부위를 잘못 파악해 엉뚱한 부위를 적출

해 내는 등 황당한 오진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제출한 2013-2018.09 오진으로 인한 의료분쟁 상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간암을 위염으로 오진’하거나, ‘위암 4기를 단순 

위염으로 오진’ 또는 ‘대장암 말기를 단순 치질로 오진’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2017년 ‘폐암을 곰팡이로 진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암

환자를 단순 염증환자로 진단해 치료가 지연돼 의료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발견됐다.

수술부위를 오인해, 엉뚱한 부위를 엉뚱한 부위를 적출해 낸 경우도 종종 

발생했는데, ‘유두 혹 제거 수술 시, 유두를 혹으로 오인해 유두를 제

거’한 경우, 치과에서는 ‘발치 부위를 착각해 다른 치아를 발치’한 경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급 기타 합계

2013 2 13 7 - 18 - 40

2014 9 21 21 1 29 - 81

2015 5 7 22 - 11 - 45

2016 8 10 15 -　 15 - 48

2017 19 11 22 2 14 - 68

2018 15 13 19 1 12 - 60

합계 58 75 106 4 99 -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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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았다.

또한, 지난 5년 간 오진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총 46건이었는데 대

표적 사례로 이상증세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이상없음’을 진단한 

후, 사망하는 환자를 꼽을 수 있다. ☞참고 [표2]

[표2] 2013년~2018.09 사고유형별 의료사고 분쟁 현황 대표 사례

연도 진료과목 의료행위유형 사고개요 처리현황 처리기간

‘13

한의과 침
수술없이 4주 내 완치 장담하여 치료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응급수술
조정결정 86

이비인후과 진단 CT 스캔상 치아를 침샘 내 결석으로 오진 조정합의 97

내과 진단 간암을  위염으로 오진 조정결정 90

‘14

내과 진단 위·간암4기를 정상으로 오진 조정결정 86

내과 진단 위암4기를 위염으로 오진 취하 89

외과 진단 대장암  말기를 단순 치질로 오진 조정결정 119

이비인후과 진단 설암을  사마귀로 오진하여 상태 악화 조정합의 93

‘15

산부인과 진단 자궁경부암을 염증 오진으로  치료지연 조정결정 85

내과 진단
이상증세 내원환자 조치 미흡, 폐렴으로 

사망
조정합의 77

영상의학과 진단
건강검진  이상없음 진단 후 타 병원 

위암말기 진단
취하 64

‘16

비뇨기과 진단 방광암을 단순복통으로 진단 부조정결정 79

외과 수술
정상을  유문협착증으로 진단 후 개복술 

시행
조정합의 76

내과 진단 간암3기를 혈관종으로 진단 조정합의 89

외과 진단 직장암4기를 치질진단 취하 76

외과 진단 간암 오진으로 간 절제 및 쓸개 적출 취하 87

내과 진단 폐암을 곰팡이로 진단 취하 119

‘17
외과 수술

유두의 혹 제거 수술 중  유두를 혹으로 

오인하여 유두 제거
조정결정 105

외과 진단 유방암을  일반 혹으로 진단 후 사망 부조정결정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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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원,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이에 김승희 의원은 "최근 있을 수 없는 의료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

이 증폭되고 있다“며, "검사 소홀 등 의료진의 과오가 명백한 경우 책임

을 물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담당: 박가현 비서 (02-784-8192/010-3819-3280)

※별첨 ㅡ 2013-2018.09.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분쟁 현황 상세 사례 

내과 진단 폐암4기를 정상으로 진단 조정결정 119

치과 발치
충치치료 위해 사랑니 발치 설명하였으나 

어금니 발치
조정합의 28

‘18

외과 수술
위궤양을 위암 말기로 진단  후 위 

절제술 실시
조정결정 115

내과 진단
폐결핵을 폐암으로 오진, 흉강경 하 

폐엽절제술 등 시행
조정합의 118

비뇨기과 진단
전립선암을 전립선비대증으로 오진. 

치료지연으로 환자 사망.
조정합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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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3년

(’13. 1. 1. 〜’13. 12. 31, 사건종료일 기준, 단위: 건, 일)

연번 진료과목 의료행
위유형 사고개요 처리현

황
처리기
간

1 응급의학과 진단 하반신 마비로 응급실 내원해 이상 없음으로 진단
됐으나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 취하 65

2 응급의학과 진단 응급 내원시 늑골 및 어깨 다발성 골절을 정상
소견으로 오진

조정결
정 87

3 기타 진단 급성 충수염을 위염으로 오진 조정합
의 118

4 내과 진단 폐암을 진단하지 못함 조정합
의 79

5 치과 발치 치아 파절을 잇몸 질환으로 오진 조정합
의 79

6 한의과 한약 하체 부종에 대해 신장 이상 진단하 한방 치료
받았으나 치유 안됨

조정결
정 87

7 치과 보철 단순 충치를 치주염으로 오진해 과잉 진료 조정합
의 83

8 신경외과 검사 자기공명 혈관조영 결과 이상 음영 발생해 재촬영 조정결
정 77

9 신경외과 검사 정상 뇌조직을 뇌하수체 선종으로 오진 조정합
의 83

10 응급의학과 수술 복강내 탈장을 급성위염으로 오진 조정합
의 70

11 정형외과 진단 정상인 무릎십자인대를 파열된 것으로 오진 조정합
의 70

12 정형외과 진단 좌측 발가락 폐쇄성 골절을 염좌로 오진 조정합
의 76

13 치과 치주치
료 잇몸치료 후 치근파절로 발치 조정결

정 89

14 내과 진단 충수염을 산부인과 증상으로 오진 조정합
의 86

15 산부인과 검사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시 정상 소견이었으나 출산
후 양측손 선천 결여 및 중앙갈림손 발견

조정합
의 106

16 산부인과 진단 2회 검사 후 자궁암 진단 실패(타병원에서 자궁암
2기 진단)

조정합
의 77

17 산부인과 진단 조기 진통으로 내원해 미숙아 출산 조정합
의 87

18 정형외과 진단 오른쪽 엄지손가락 치료 관련 오진 및 부적절한
치료

조정결
정 85

19 정형외과 진단 요추 폐쇄성 골절을 단순 염좌 등으로 오진 조정결
정 89

20 안과 진단 대상포진을 내맥립종으로 오진해 치료 지연 조정합
의 105

21 내과 진단 결핵성늑막염을 감기로 오진 조정합
의 66

22 소아청소년
과 진단 장염 진단 및 처방 후 다른 병원에서 원시신경

외배엽 악성 뇌종양 진단
조정합
의 107

23 한의과 침 수술 없이 4주 내 완치 장담하여 치료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응급수술

조정결
정 86

24 산부인과 진단 자궁암 오진으로 타병원에서 자궁경부암 중기
진단(항암 치료 중)

조정합
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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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형외과 진단 백혈병 오진으로 인한 피해 배상 요구 조정합
의 61

26 정형외과 처치 고관절 뼈 이상 없음 진단 후 타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수술

조정합
의 81

27 내과 진단 담석 진단 및 염증 악화로 전원된 상급병원에서
담낭 제거 수술

조정합
의 112

28 내과 진단 급성충수염으로 오진하여 맹장수술 조정합
의 91

29 치과 발치 발치 위한 마취 후 치료 포기뒤 구토 및 발열 발생 조정합
의 88

30 외과 수술 퇴원 당일 호흡곤란 증상으로 다른 병원 응급실 입원
후 사망

조정합
의 71

31 마취통증의
학과 진단 슬관절 연골판 손상을 삼출액 누출로 오진 조정합

의 72

32 내과 진단 복통 환자를 위내시경 후 귀가시켰으나 다른
병원에서 맹장염 진단

조정합
의 84

33 정형외과 수술 왼쪽 새끼발가락 수술 후 수술부위 통증으로 타병원
재수술

조정합
의 77

34 외과 진단 검진 상 정상소견 후 간 종양 발견(담도암 기왕력) 부조정
결정 101

35 산부인과 진단 하혈로 인한 미레나 제거 후 하혈 지속(미레나 잔존) 조정합
의 81

36 정형외과 수술 연골파열을 발견하지 못함 조정합
의 53

37 정형외과 진단 단순 신경눌림 증상으로 진단 하였으나 타병원에서
척추 골절 진단 취하 84

38 정형외과 진단 단순 신경눌림 증상으로 진단 하였으나
타병원에서 척추 골절 진단

조정합
의 76

39 이비인후과 진단 CT 스캔상 치아를 침샘 내 결석으로 오진 조정합
의 97

40 내과 진단 간암을 위염으로 오진 조정결
정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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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4년

(’14. 1. 1. 〜’14. 12. 31, 사건종료일 기준, 단위: 건, 일)

연번 진료과목 의료행위
유형 사고개요 처리현

황
처리기
간

1 비뇨기과 진단 신장암 오진으로 수술 시행 조정결
정 85

2 외과 진단 상피내암 수술 후 유방 전이암 0기를 1기로 오진 조정결
정 77

3 외과 처치 혈전으로 장기간 통원치료 후 패혈증위험으로
수술시행

조정합
의 105

4 외과 수술 탈장 오진으로 수술 시행 조정합
의 119

5 신경외과 진단 뇌종양으로 인한 간질을 정상으로 소견(수술 후
사망)

조정결
정 78

6 응급의학과 진단 발목 골절을 단순 염좌로 오진 조정합
의 89

7 비뇨기과 진단 음낭수종을 서혜부탈장으로 오진 조정합
의 86

8 영상의학과 진단 건강검진(복부CT)결과 이상없음 확인 후 외래진료시
이상소견으로 항암치료중

조정합
의 116

9 신경외과 수술 뇌내출혈, 고혈압 진단하 수술 후 효과미흡 조정합
의 107

10 신경과 진단 뇌경색 진단하 약물처방 후 뇌종양 확진 조정합
의 81

11 내과 진단 위·간암 4기를 정상으로 오진 조정결
정 86

12 내과 진단 소화불량에 대한 정확한 검사 없이 수술 시행 부조정
결정 90

13 영상의학과 진단 위체부암을 역류성식도염 및 위염으로 오진 조정합
의 99

14 응급의학과 진단 가슴 통증으로 내원해 조영제 투여 후 사망 조정합
의 84

15 정형외과 수술 탈골을 골절로 오진해 치료 지연 조정합
의 85

16 신경외과 진단 대상포진을 척추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으로 오진 부조정
결정 85

17 내과 진단 위암 4기를 위염으로 오진 취하 89

18 정형외과 진단 왼쪽 팔 교정 치료 중 상완골 원위부 골절 취하 84

19 내과 진단 위 내시경 검사 실시 후 위암 3기를 위염으로 오진 조정합
의 90

20 응급의학과 처치 손바닥 열상 봉합시 깨진 유리 조각 잔존 조정합
의 56

21 외과 진단 대장암 말기를 단순 치질로 오진 조정결
정 119

22 정형외과 처치 고관절 염증 진단하 물리 치료 후 골절 발생 부조정
결정 88

23 신경외과 진단 교통사고로 내원해 정상 소견 후 타병원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

부조정
결정 88

24 신경외과 진단 골절을 인대 손상으로 오진해 치료 지연 조정합
의 77

25 내과 진단 폐암 4기를 늑막염으로 오진 취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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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치과 치주치료 치은염 진단 후 치료 지연으로 치주염 악화돼 발치 취하 88

27 비뇨기과 진단 고환염전을 고환염으로 오진하여 조기치료기회
상실(좌측고환 괴사)

조정합
의 67

28 기타 진단 건강 검진 후 뇌 정상 및 위염 소견 후 뇌출혈 및
위용종 발견

조정합
의 60

29 산부인과 진단 태동 저하로 내원해 정상 소견 후 응급제왕절개수술
뒤 신생아 사망

부조정
결정 86

30 신경외과 진단 대상포진에 의한 통증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으로 오진해 불필요한 수술 시행

조정합
의 70

31 내과 진단 충수돌기염을 장염 등으로 오진 조정합
의 66

32 내과 진단 위암 4기를 위염으로 오진 조정합
의 6

33 외과 진단 수술 부위 착오로 암세포 없는 정상 유방 절제 조정합
의 75

34 영상의학과 건강검진 건강검진 정상 소견 후 위암 진단 부조정
결정 81

35 외과 진단 왼쪽 가슴 양성신생물과 섬유샘증 진단하 수술직전
시술방식 변경

조정합
의 84

36 신경외과 수술 우상지 방사통으로 수술적 치료 후 통증 악화 조정결
정 67

37 응급의학과 진단 심근경색 등 진단 지연으로 사망 조정합
의 74

38 정형외과 진단 대퇴부골절을 일반 타박상으로 오진 조정합
의 70

39 정형외과 진단 수지골절을 신경손상으로 오진 조정합
의 82

40 신경외과 수술 디스크 수술 후 증상악화, 어깨인대파열 진단 부조정
결정 66

41 내과 처치 스텐트 삽입술 후 운동장해 발생, 횡문근 융해증
진단

조정합
의 77

42 재활의학과 진단 낙상으로 검진 후 이상없음 소견. 골수염 및 패혈성
관절염 발생 취하 89

43 이비인후과 진단 설암을 사마귀로 오진하여 상태 악화 조정합
의 93

44 치과 발치 염증으로 발치하였으나 치료가능치아로 진단 취하 85

45 정형외과 진단 폐쇄성 골절 오진으로 치료지연 조정결
정 119

46 비뇨기과 진단 결석으로 오진하여 쇄석술 시행 조정합
의 81

47 가정의학과 처치 골절 진단 지연으로 상태 악화 조정합
의 87

48 정형외과 진단 골절 진단지연으로 증상 학화 조정합
의 75

49 외과 진단 유방암을 양성종양으로 오진 부조정
결정 87

50 산부인과 진단 직장암 진단실패로 치료 지연 조정합
의 85

51 재활의학과 진단 수핵탈출증 수술 후 재발 오진으로 치료지연 부조정
결정 64

52 정형외과 진단 고관절 무혈성괴사 진단지연으로 조기치료기회 상실 조정합
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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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정형외과 처치 척추측만증 진단 하 인대증식술을 받았음에도
치료효과 미흡

조정합
의 92

54 피부과 진단 접촉성 피부염 오진으로 약물 부작용 발생 부조정
결정 88

55 기타 진단 유방암 진단 실패 취하 109

56 정형외과 진단 아킬레스건 절단을 근육파열로 오진 치료 조정합
의 110

57 내과 건강검진 위조영검사 이상없음 소견 후 위암말기 판정 조정합
의 29

58 내과 진단 복통 등으로 정밀검사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취하 119

59 소아청소년
과 진단 구토 지속증세로 입원 및 통원치료 후 소뇌

악성종양 진단, 사망
조정합
의 79

60 한의과 한약 소화불량 등 침치료, 바터팽대부암 진단지연 취하 75

61 내과 진단 위암 수술 후 허리통증악화로 검사결과 암 전이
확인

조정합
의 74

62 내과 진단 기쿠치병 오진으로 치료지연, 혈액암 3기 판정 조정합
의 85

63 내과 진단 갑상성 결절 오진으로 갑상선 전절제술 등 시행 조정합
의 98

64 외과 진단 유방암검진 이상없음 소견후 유방암 진단, 수술 조정합
의 83

65 신경과 진단 기면증 오진으로 척추뇌저동맥증후군 진단 조정합
의 75

66 신경외과 수술 척추체골시멘트 주입술 후 척추 전이성 골절 등
치료 중 사망

조정결
정 100

67 내과 내시경 위 내시경 검사결과 다발성 용종 오진 부조정
결정 90

68 신경과 투약 간질 오진으로 약물치료 후 약물 부작용 발생 부조정
결정 117

69 내과 진단 대장 내시경 이상없음 소견 후 타병원 대장암 수술 조정합
의 111

70 내과 진단 건강검진 후 복부 혈종 등 소견, 타병원 육종암 4기
진단 취하 68

71 내과 진단 뇌경색에 의한 실신을 고혈당 증세로 오진해 치료
지연

조정합
의 64

72 정형외과 수술 회전근개파열 치료 후 수술 부위 염증 발생 조정합
의 83

73 정형외과 진단 갈비뼈 등 골절 진단실패 조정합
의 61

74 정형외과 진단 아킬레스건 치료 후 파열진단으로 접합수술 시행 조정합
의 58

75 응급의학과 진단 복통환자 장염오진으로 타병원 복막염 수술 취하 77

76 정형외과 진단 쇄골 및 늑골 골절을 단순 타박상으로 오진 조정결
정 48

77 영상의학과 진단 유방암 2기를 단순 치밀 유방으로 오진 조정합
의 52

78 내과 진단 갑상선암 오진으로 불필요한 절제 및 성대 마비 등
발생

조정합
의 113

79 외과 진단 난소출혈성 난포낭임 오진 및 맹장염 수술후 감염 조정결
정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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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내과 진단 폐결핵 진단 치료 후 폐암 진단 취하 76

81 내과 진단 검진시 폐기종 의증소견 후 폐암말기 진단 조정합
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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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5년

(’15. 1. 1. 〜’15. 12. 31, 사건종료일 기준, 단위: 건, 일)

연번 진료과목 의료행위
유형 사고개요 처리현

황
처리기
간

1 정형외과 진단 전원 시 차트기록내용 조치 미흡으로 사망 조정합
의 118

2 내과 진단 간담진단하 간 절제술 후 오진으로 확인 조정합
의 88

3 흉부외과 진단 조직검사 실시하여 암이 아니란 소견 후 개흉술
시행

부조정
결정 111

4 외과 진단 유방암 검진 이상없음 소견 후 2기B 진단 조정합
의 70

5 정형외과 진단 충돌증후군 등 진단하 수술 후 타병원 불필요한
수술 소견

조정합
의 109

6 외과 진단 하지정맥류 진단하 수술 후 타병원 추간판 탈출 등
진단 및 치료

부조정
결정 89

7 산부인과 진단 나팔관 이상없음 소견 후 난임지속, 나팔관이상
확인 취하 80

8 내과 진단 복부팽만 등으로 내원하여 이상없음 진단 후
타병원 결핵성복막염 진단

조정합
의 100

9 정형외과 진단 염좌 진단후 타병원 골절 및 파열 확인 조정합
의 99

10 내과 처치 폐렴 진단 하 입원치료 후 증상악화, 타병원 폐선암
4기 진단 취하 107

11 내과 진단 갈비뼈 통증으로 엑스레이 검사 이상없음 소견 후
타병원 골절확인 취하 78

12 외과 진단 유방 검사결과 이상없음 소견 후 타병원 유방암
진단

조정합
의 71

13 산부인과 진단 자궁경부암을 염증 오진으로 치료지연 조정결
정 85

14 내과 진단 이상증세 내원환자 조치미흡, 폐렴으로 사망 조정합
의 77

15 정형외과 수술 회전근개 파열진단 수술 후 염증, 인대손상의 오진
확인 취하 75

16 영상의학과 진단 건강검진 이상없음 진단 후 타병원 위암말기 진단 취하 64

17 산부인과 진단 난소 종양진단 후 난소암으로 인지하여 과다한
수술 시행 취하 113

18 내과 내시경 건강검진 이상없음 소견 후 타병원 위궤양 확진 조정합
의 63

19 치과 보존 오진으로 다른 치아 신경치료 시행 부조정
결정 57

20 성형외과 진단 수지 창상 이상없음 진단 후 타병원 인대봉합술
시행

조정합
의 78

21 소아청소년과 진단 심장혈관확장증 진단 하 타병원 치료받았으나
오진으로 확인

조정합
의 93

22 신경외과 진단 목디스크 파열 진단 하 수술 후 뇌경색 발생 조정결
정 111

23 신경외과 진단 뇌경색 진단하 약물치료 후 뇌종양3급 진단,
증상악화

조정합
의 84

24 이비인후과 진단 귀 염증 소견하 처방약 복용 후 속쓰림 등 발생, 조정합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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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병원 염증 오진 확인 의

25 정형외과 진단 동맥파열 의심소견 치료 미흡, 타병원 확진 후
수술시행

부조정
결정 114

26 정형외과 진단 둔부 표피낭종으로 수술 후 VRE감염 등 발생,
9차례 재수술시행

조정합
의 89

27 내과 건강검진 건강검진 4개월 후 타병원 간암말기 진단 조정합
의 116

28 정형외과 진단 골절로 임신유무 확인 후 수술시행, 임신5주
진단으로 중절술 시행 취하 32

29 외과 진단 담석증 진단 하 수술준비 중 급성췌장염 악화,
타병원 수술 시행 취하 112

30 응급의학과 진단 장염진단 하 치료 후 증상악화, 타병원 복막염 진단
하 수술 시행

조정합
의 83

31 산부인과 진단 기형검사시 이상없음 소견, 출산 후 귀이개 미형성
등 기형 확인

조정합
의 77

32 정형외과 진단 발목 통증으로 염좌 진단하 치료시행 후 증상악화,
타병원 골절확인

부조정
결정 110

33 산부인과 진단 산전 검진시 이상없음 소견 후 양수조기파수,
제왕절개로 출산 후 사망

조정합
의 73

34 정형외과 진단 염좌 진단 하 물리치료 후 증상악화, 타병원 관절
파열 진단 하 수술시행

조정결
정 118

35 진단검사의학
과 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정상 진단 후 발작 등 발생,

타병원 대사이상 확인 취하 47

36 내과 진단 흉선암으로 치료 후 완치소견, 마비증세로 내원하여
백혈병 판정 및 사망

조정합
의 99

37 정형외과 수술 우 슬관절 인대파열 진단으로 수술 후 오진 확인 조정합
의 75

38 외과 진단 목 물혹 양성진단 후 타병원 악성판정, 전이 확인
및 절제술

부조정
결정 89

39 정형외과 수술 족근관증후군으로 수술 중 미봉합으로 재봉합술
시행

조정합
의 117

40 산부인과 진단 산전진찰 중 댄디워커증후군 미진단 주장 조정합
의 56

41 소아청소년과 진단 수두증을 구토로 진단 후 호흡곤란으로 사망 주장 조정합
의 70

42 신경과 진단 두통 및 구토증세로 검진결과 이상없음 소견 후
뇌출혈 발병

조정합
의 119

43 외과 진단 조직검사상 유방암 오진으로 유방절제술 시행 조정합
의 97

44 내과 진단 천식진단 하 통원치료 후 호전없음, 타병원 폐결핵
진단

조정합
의 94

45 정형외과 진단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을 골수염으로 진단 조정합
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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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6년

(’16. 1. 1. 〜’16. 12. 31, 사건종료일 기준, 단위: 건, 일)

연번 진료과목 의료행위
유형 사고개요 처리현

황
처리
기간

1 병리과 진단 갑상선 유두상암으로 오진하여 악성종양제거술 실시 부조정
결정 88

2 내과 진단 임파선결핵 진단하 약물치료 중 타병원 비인두암
4기 판정, 사망

조정결
정 107

3 이비인후과 진단 갑상선암 진단 하 수술 후 부갑상선 절제 확인 조정합
의 110

4 내과 진단 결핵진단하에 입원 치료 및 경동맥 수술 하였으나
오진 확인됨

조정결
정 119

5 내과 처치 복통으로 대장내시경검사 위해 약물투여 후
대장암으로 사망

조정합
의 111

6 비뇨기과 진단 방광암을 단순복통으로 진단 부조정
결정 79

7 안과 진단 CT검사시 종양 발견하지 못하고 누수관 협착증으로
오진

부조정
결정 53

8 외과 수술 정상을 유문협착증으로 진단 후 개복술 시행 조정합
의 76

9 신경외과 진단 척추협착 등으로 수술 후 통증지속, 타병원 척추염
확인으로 수술 시행

조정결
정 81

10 내과 처치 소화불량 등으로 내원, 심장수치가 높아 입원 후
경과관찰하였으나 타병원 이상없음 확인

부조정
결정 90

11 정형외과 진단
우측 습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진단하
치료하였으나 호전 없음. 타원 십자인대파열 진단 후
수술

조정합
의 69

12 외과 진단 유방 양성 종양 진단하 제거술 하였으나 후에 악성
진단

조정합
의 65

13 정형외과 진단 척추관협착증 진단하 수술 후 염증 발생 및 통증
지속

조정합
의 88

14 내과 진단 결핵 진단하 약물 치료 중 발진 등 이상증상 발생,
타병원 결핵 음성 진단

부조정
결정 99

15 소아청소년과 진단 동맥관개존증을 폐동맥지 협착 및 난원공개존 진단 부조정
결정 103

16 산부인과 진단 복막염을 감기 등으로 진단 조정합
의 84

17 외과 진단 급성장염 진단되어 치료 받았으나 자궁 및 소장 암
진단되어 입원치료중

조정합
의 81

18 피부과 진단 영양결핍을 손톱무좀으로 오진하여 항생제 처방 조정합
의 80

19 정신건강의학
과 진단 알콜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엑스레이 검사

하였으나 폐암말기 진단 실패
조정결
정 113

20 산부인과 진단 복통으로 내원하여 난소 혹 발견, 경과 관찰 중
증상악화되어 전원 후 응급수술 시행

조정합
의 113

21 치과 발치 정상치아인 상악 우측 제2대구치(17번)를 동의없이
발치함.

부조정
결정 84

22 정형외과 진단
계단에서 넘어져 우측 발등과 복숭아뼈 부위에
발생한 골절을 인대손상 및 염좌로 오진하여
치료기회 상실

조정합
의 61

23 내과 진단 간암3기를 혈관종으로 진단 조정합
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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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산부인과 진단 계류유산 진단하 소파술 후 자궁외임신
나팔관파열로 복강경 수술시행

조정합
의 79

25 치과 보존 보철물 탈락으로 내원, 동의없는 신경치료 및 치아
손상 발생

조정합
의 80

26 외과 진단 직장암4기를 치질 진단 취하 76

27 치과 교정 치아 교정치료시 상악 좌측 사랑니 대신 어금니를
발치하여 저작불편 등 부작용 발생

조정합
의 88

28 산부인과 진단 유방암을 정상으로 진단 조정합
의 115

29 치과 보존 급성치수염 진단(#46). 설명없이 다른 치아(#47) 신경
치료

부조정
결정 91

30 내과 진단 식중독, 장염으로 입원 중 간질중첩증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

부조정
결정 101

31 외과 진단 간암 오진으로 간 절제 및 쓸개 적출 취하 87

32 외과 진단 유방섬유경화증 진단 후 타원에서 유방암 진단 조정합
의 72

33 내과 진단 심한 기침 등으로 3개월 감기 치료 후 타병원에서
폐암 3기 진단

조정합
의 92

34 비뇨기과 진단 신장결석으로 시술 후 통증 발생, 타병원 금성담낭염
진단 하 수술 시행

조정합
의 85

35 정형외과 진단 견부 통증으로 오십견 진단, 치료하였으나 호전없어
상급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진단

조정합
의 67

36 내과 진단 폐암을 곰팡이로 진단 취하 119

37 내과 진단 장천공을 급성위염으로 진단 조정합
의 97

38 영상의학과 검사 건강검진으로 뇌혈관 질환 진단, 타병원 이상없음
소견

조정합
의 42

39 신경외과 진단 허리디스크 진단 하 시술후 통증 심화, 타병원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조정결
정 119

40 한의과 기타 복통, 구토 등 증상으로 한방치료 받던 중 심정지
발생, 타 병원 이송 후 사망

조정결
정 117

41 내과 진단 축농증 진단하에 약처방 후 전원검진 결과 좌측
비각화성 비인두암 3기 진단 취하 97

42 내과 처치 대장내시경으로 용종 제거 시술 시행했으나 전원
검진결과 용종이 잔류 취하 88

43 내과 진단 복통으로 내원하여 장염의증 소견으로 입원치료 후
증상악화, 타병원 복막염 진단 하 수술 시행

부조정
결정 119

44 산부인과 분만 신생아 자연분만 후 질식으로 사망 조정합
의 77

45 내과 진단 충수돌기염 진단 실패, 복막염 진행되어 타병원 수술
시행

조정합
의 77

46 정형외과 진단 좌측 복사뼈 부위 통증 발생, 진단 후 골절이 아니라
하였으나 전원 검진후 좌측 복사 골절 확인

조정합
의 73

47 피부과 진단 기저세포암을 습진으로 진단 취하 110

48 신경과 진단 두통으로 내원환자 검사 후 진단실패, 타병원
대상포진 진단

부조정
결정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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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7년

(’17. 1. 1. 〜’17. 12. 31, 사건종료일 기준, 단위: 건, 일)

연번 진료과목 의료행위
유형 사고개요 처리현

황
처리
기간

1 외과 수술 유두의 혹 제거 수술 중 유두를 혹으로 오인하여
유두 제거

조정결
정 105

2 내과 진단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으로 위산 과다로 오진 조정결
정 118

3 응급의학과 진단 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장염진단,치료받고
퇴원하였으나 충수염, 급성복막염 발생.

조정합
의 101

4 외과 수술 갑상선 유두암 진단 하 반절제술 예정이였으나
전절제술 시행

조정합
의 81

5 내과 진단 건강검진 검사상 정상소견 후 림프암 발생 조정합
의 116

6 비뇨기과 수술 신장암 진단하에 적출술 시행 후 오진확인 및
안면마비, 안구손상, 시력저하 발생

부조정
결정 83

7 산부인과 분만 (자동)쌍태아 재태기간 20주 중 경부가 짧아지고
벌어짐 발생, 맥수술을 위해 입원 중 사산 취하 115

8 외과 진단 복통으로 내원 후 장염 진단 후 퇴원. 장꼬임과
장괴사 진단되어 수술 시행

조정합
의 119

9 정형외과 진단 우 족저 부위 신경종을 육아종으로 오진, 수술 후
신경손상 등 발생

부조정
결정 69

10 응급의학과 진단 (자동)흉통,호흡곤란에 대해 처치미흡, 전원 권유받아
이송 중 사망

부조정
결정 98

11 산부인과 진단 질출혈에 대한 검사상 이상없다는 소견받았으나
폴립제거술 후 암 진단받음.

조정합
의 105

12 응급의학과 진단 우 무릎부위 유리파편 미발견 조치 조정합
의 58

13 외과 진단 유방암을 일반혹으로 진단 후 사망 부조정
결정 114

14 신경외과 진단 경추골절에 대해 주사시술 후 통증지속되어
타병원에서 수술

조정합
의 35

15 내과 진단 암 위치 오진으로 치료기회상실 주장 부조정
결정 118

16 소아청소년과 진단 두통에 대해 정상소견 후 타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진단

조정합
의 66

17 정형외과 진단 낙상으로 내원 후 우측 1번 족지 골절 진단하에
치료 받았으나 1,2번족지 골절 진단됨

부조정
결정 119

18 응급의학과 진단 낙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간단 치료 후 귀가
조치하였으나 타원에서 뇌경색 진단 취하 59

19 내과 진단 폐암 4기를 정상으로 진단 조정결
정 119

20 내과 진단 폐암말기 진단 하 기관지내시경하세척검사시 폐암균
발견되지 않음

부조정
결정 120

21 신경과 진단 두통에 대한 CT등 검사 상 이상 없다는
소견받았으나 뇌종양 발생

부조정
결정 118

22 내과 진단 각혈에 대해 검사 상 기관지 확장증으로
진단하였으나 타병원에서 결핵 진단

부조정
결정 117

23 산부인과 진단 자궁 출혈에 대해 검사상 이상없다는 소견받았으나
타병원에서 자궁내막암 진단.

조정합
의 88

24 신경외과 진단 뇌경색을 구토, 시력저하 등으로 진단 조정합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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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5 정형외과 처치 좌측 수부 자상으로 소독 및 봉합 시행 후 신근 및
힘줄 손상 진단

부조정
결정 90

26 한의과 침 물리치료차 침 시술 후 구토 등 발생, 이석증 진단
하 침치료 후 타병원 뇌경색 진단

조정합
의 79

27 외과 검사 유방암으로 수술 후 전이발생 및 조치미흡으로 사망
주장 취하 110

28 외과 진단 육종암을 양성종양으로 진단 조정합
의 96

29 정형외과 진단 낙상으로 요추 L1 폐쇄성 골절 발생 조정합
의 67

30 외과 진단 복부통증에 대해 검사상 장염진단으로 치료받았으나
대장암 미진단.

조정결
정 96

31 내과 진단 복통, 설사에 대해 장염진단,대장내시경 후
게실염으로 인한 대장천공 발생.

조정합
의 115

32 내과 진단 요양병원 입원환자 복통증세 변비 진단 하 관장
시행, 증상악화로 타병원 전원후 사망

부조정
결정 122

33 정형외과 진단 척추골절을 정상으로 진단 조정합
의 74

34 신경외과 수술 추간판탈출증으로 시술 후 하지마비 등 발생 조정합
의 72

35 치과 발치 치아 통증으로 발치 후 통증지속, 신경치료 시행 후
타병원 의치 제작 취하 112

36 내과 검사 소화불량과 복통 진단 후 약투여 처방 받았으나
간내담관암 및 체내 전이확인되어 치료중 사망

부조정
결정 107

37 소아청소년과 진단 감염성단핵구증 진단으로 폐 조직검사 후
사망(MRSA,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부조정
결정 106

38 신경외과 검사 뒷목통증 및 두통으로 내원, 신경주사 등 치료 후
타병원 경막성 뇌경막하출혈로 수술시행

조정합
의 91

39 내과 진단 대장 내시경 검진 후 이상없다고 진단받았으나
대장암 4기 확진됨

조정합
의 118

40 산부인과 진단 제왕절개술 후 신생아 우 수지 결지증 및 합지증
진단

조정합
의 111

41 정형외과 진단 봉와직염 의증 진단 하 입원치료 중 뇌경색 및 하지
괴사 진단 지연으로 조기치료기회 상실 취하 118

42 내과 진단 복부통증에 대해 배 속 가스로 진단,운동처방 후
맹장 파열로 복막염 발생

조정합
의 91

43 흉부외과 진단 (자동) 진단 지연으로 심정지 후 사망 조정합
의 91

44 정형외과 진단 족부 골절을 염좌로 오진 조정합
의 66

45 신경외과 진단 응급 내원 후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오진 및
퇴원조치 취하 110

46 산부인과 진단 하혈에 대해 착상후유산 진단 후 타병원에서
자궁외임신 진단

조정합
의 17

47 외과 수술 유방암 진단 하 부분절제술 시행 후 암세포
미제거로 재수술 시행

조정결
정 120

48 내과 검사 (자동)조직검사 결과 오진으로 대장암의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

부조정
결정 105

49 내과 진단 (자동)건강검진상 이상없음 소견 후 사망 부조정
결정 117

50 신경외과 진단 (자동)두통 호소에 대해 목디스크 진단, 자택에서
쓰러져 타 원에서는 뇌출혈 진단, 사망

조정결
정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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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내과 진단 폐암을 양성결절로 오진 취하 120

52 비뇨기과 진단 오진으로 신우암의 치료시기를 놓쳐 증상악화 부조정
결정 115

53 기타 진단 대장 이상 진단 통지 미흡으로 대장암 3기로 진행됨 조정합
의 56

54 치과 발치 충치치료 위해 사랑니 발치 설명하였으나 어금니
발치

조정합
의 28

55 내과 진단 (자동)가슴 답답함 호소에 대해 고혈압 진단, 사망 조정합
의 112

56 한의과 기타 난소암을 난소낭종으로 오진하여 치료시기를 놓침 조정합
의 112

57 정형외과 진단 우측 4번수지 통증으로 내원, 이상없다는 소견.
타병원에서 위험소견 수술시행.

조정합
의 73

58 내과 진단 폐결핵으로 오진 하 처방약 복용 후 피부염, 간염
발생

조정합
의 122

59 산부인과 진단 오진으로 난소암의 치료시기를 놓쳐 난소암 말기로
악화 취하 10

60 내과 진단 간경화 진단 후 타병원에서 이상없음 소견 부조정
결정 119

61 정형외과 진단 (자동)척추염을 흉추골절 및 뇌경색 의증으로 오진.
전원 치료중 폐렴, 폐혈증으로 사망

부조정
결정 92

62 정형외과 진단 슬관절 인대 파열 및 골절을 탈구로 진단 조정합
의 87

63 응급의학과 검사 안와골절을 눈주위 열린상처로 오진 조정결
정 111

64 정형외과 진단 좌측 4번 수지 장굴곡건 손상을 염좌로 진단 조정합
의 116

65 정형외과 진단 골반통증에 대해 연조직 종괴 소견 후 타병원에서
골절 진단

부조정
결정 76

66 산부인과 진단 검진 후 이상 없음 진단 뒤 자궁경부암 확진 취하 101

67 산부인과 진단 자궁외임신 부위 오인으로 반대편 나팔관 절제술
시행

조정합
의 54

68 정형외과 진단 척추협착증,골종양 진단에 대해 후궁감압술 후
통증지속

조정합
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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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8년

(’18. 1. 1. 〜’18. 8. 31, 사건종료일 기준, 단위: 건, 일)

연번 진료과목 의료행위
유형 사고개요 처리현

황
처리
기간

1 정형외과 진단 슬관절전치환술 권유받아 수술 시행하였으나 정상
확인

조정합
의 111

2 응급의학과 진단 임부 교통사고 후 검사상 이상 소견 없었으나
타원에서 유산 진단

조정합
의 113

3 내과 진단 (자동)간암을 간경화로 진단하여 간 이식 중 간암
전이확인 후 사망

조정합
의 116

4 외과 진단 (자동)좌하엽 결절에 대한 오진으로 신장이식술 후
폐암진단, 사망

조정결
정 111

5 외과 진단 후복막 종양 진단으로 수술 후 부신종양
진단&수술중 심정지와 뇌경색으로 증상악화

조정결
정 108

6 외과 수술 위궤양을 위암 말기로 진단 후 위 절제술 실시 조정결
정 115

7 산부인과 진단 난소암 진단하 수술 후 난소난종 진단, 수술 후
장마비 등 부작용 발생

조정합
의 116

8 내과 진단 신장암을 췌장암으로 오진 취하 111

9 영상의학과 진단 (자동)X-ray오판독으로 인한 처치시간지연,
패혈증쇼크사 취하 110

10 내과 검사 발열증세로 내원, 근거없는 격리치료지속 조정합
의 30

11 정형외과 진단 치료 및 진단 지연으로 우측 2번 발가락 구축 및
신전 불가 발생

조정합
의 120

12 내과 진단 폐결핵을 폐암으로 오진, 흉강경 하 폐엽절제술 등
시행

조정합
의 118

13 내과 진단 (자동)간신장증후군 진단 하 투약치료, 관장 후 사망 부조정
결정 120

14 외과 수술 타원에서 위장관기질종양 2개 진단 후 1개 진단으로
재수술하여 폐렴 발생

조정합
의 42

15 산부인과 진단 자궁외 임신 진단으로 MTX 투여 후 자궁내 임신
진단,유산

조정합
의 94

16 내과 진단 CT판독 오류로 장 절제수술 진행 및 신장손상 조정결
정 102

17 치과 발치 치통으로 내원, 계획되지 않은 타치아 발치 조정합
의 105

18 내과 진단 (자동)류마티스관절염으로 입원중
급성호흡곤란발생하여 전원 후 의식불명,사망

부조정
결정 104

19 외과 진단 담낭염을 충수돌기염으로 오진하여 조기치료기회
상실

조정합
의 119

20 정형외과 진단 (자동)다발성종양의 진단지연으로 조기치료기회
상실, 사망

조정결
정 113

21 정형외과 진단 뇌경색에 의한 편마비 증상을 목디스크 소견으로
처치 취하 98

22 신경외과 진단 경부 종괴에 대하여 단순 종괴 진단하였으나
타원에서 말기암 진단

조정합
의 105

23 외과 진단 (자동)교통사고로 인한 흉통에 대하여 좌상 진단하
입원가료 중 사망 취하 104

24 산부인과 진단 태아 초음파상 뇌량이상에 대한 처치미흡, 출생 후
뇌량부분무형성증 진단(지적장애2급)

부조정
결정 117

25 내과 진단 (자동)복통에 대한 장염 진단했으나 타병원에서 조정결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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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말기 진단 후 사망 정

26 정형외과 수술 우 손목 부위 찰과상에 대해 상처 외 이상없다는
소견 후 건 파열 진단 취하 112

27 내과 진단 (자동)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정밀검사 및 처치
미흡으로 사망

조정결
정 111

28 정형외과 진단 어깨 관절와순파열의 진단지연으로 조기치료기회
상실(2018의조157관련)

부조정
결정 122

29 신경외과 진단 뇌종양을 뇌경색으로 오진 조정결
정 113

30 이비인후과 진단 청력검사에서 우 소음성 난청주의, 좌 고음력
청력저하 주의 판정 후 타병원에서 정상소견

조정합
의 87

31 기타 진단 흉부X-ray등 검진으로 폐관련 이상없음 소견 후
폐암진단

부조정
결정 119

32 내과 처치 (자동)복통호소로 복부팽만에 대한 처치, 전원 후
허혈성 소장 경색증, 패혈증으로 사망

조정합
의 42

33 내과 진단 (자동)폐암 초기 진단 하 함암치료 후 사망 조정결
정 117

34 소아청소년과 진단 심장난원공 진단하 수술하였으나 오진, 타원 재수술
시행

조정합
의 103

35 정신건강의학
과 진단 (자동)조현병으로 입원중 빈혈로 전원 후 타병원에서

위암 진단, 사망
부조정
결정 116

36 내과 진단 신우신염 진단하 약물치료 후 타병원에서 맹장염
진단

조정합
의 81

37 내과 진단 (자동)건강검진에서 정상 소견 나왔으나 타원에서
간암 말기 진단

조정합
의 104

38 신경외과 수술 요추5번 급성압박골절 진단하 수술하였으나 오진 조정결
정 100

39 외과 진단 우측 유방의 갈색분비물에 대해 경과관찰 계획 후
타병원에서 우측 유방암 진단

조정합
의 89

40 내과 진단 폐암을 감기, 폐렴으로 진단하여 치료 지연 조정결
정 119

41 내과 진단 식도암 4기를 이상없음으로 진단 조정합
의 84

42 이비인후과 진단 (자동)고열 및 구토에 대해 감기 진단, 타원에서
급성간부전 등 진단, 사망

조정합
의 97

43 정형외과 수술 손목 열상으로 내원하여 봉합술만 시행 후 타원에서
골절 확인 및 재수술

조정결
정 117

44 정형외과 검사 MRI촬영 중 기계에 옷이 끼면서 팔 꺾임으로
통증지속

조정결
정 100

45 신경과 진단 좌측수족 마비증상에 대해 뇌경색 진단지연 주장 부조정
결정 106

46 영상의학과 진단 정형외과 수술 위해 x-ray 결과 정상 소견 후
폐암진단,사망

조정합
의 119

47 외과 진단 췌장 정기검진 결과 이상없음 소견 제시하였으나,폐
다발성 전이 및 수술불가 진단

조정결
정 120

48 영상의학과 진단 건강검진에서 신장이 1개임을 미진단하여 건강악화
주장

조정합
의 107

49 응급의학과 진단 발가락 탈골을 타박상으로 엑스레이 오판독 조정결
정 119

50 내과 진단 (자동)위궤양과 당뇨 등으로 치료 후 타병원에서
위암진단,사망 취하 116

51 산부인과 진단 초음파 및 자궁경부암 검사 실시하였으나, 진단
미흡으로 인한 증상 악화 취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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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비뇨기과 진단 전립선암을 전립선비대증으로 오진. 치료 지연으로
환자 사망.

조정합
의 77

53 정형외과 진단 흉골 골절 오진으로 유합지연 및 통증 발생 조정합
의 11

54 치과 발치 16번 치아 발치 계획 설명 후 15번 치아의 동의없는
발치 주장 취하 115

55 정형외과 진단 낙상으로 인한 요통에 대해 요추압박골절 진단 후
타병원에서 미추골절 진단

조정합
의 94

56 외과 수술 복통에 대한 장기파열 의증으로 개복하였으나
맹장만 절제

조정합
의 86

57 정형외과 진단 오진으로 악성 골종양의 조기치료기회 상실 조정합
의 119

58 외과 진단 우측 액와부 종괴에 대해 림프절염 진단 후
타원에서 림프종 진단

조정결
정 95

59 외과 진단 좌측 유방암 진단지연 주장 조정합
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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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등 빅5, 응급의료평가 '하위권'…"쏠림현상 해결해야"
- Big5 병원, 응급실 평가순위 2.8등급에 그쳐 -

- 42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B등급 → C등급 = A등급 순으로 많아 -

- 권역응급의료센터는 C등급이 47.6%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2018년 10월 24일(수) 국립중

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응급의료기관평가》자료를 공개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의료기관을 '적시성'과 '가능성'으로 구분해, 응급실 

운영의 효율성과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를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지표명별로는  '병상포화지수',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중증상병해당

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비치료 재전원율'등을 주요 지표로 삼고 있다.

1) Big5 병원 응급실 평가순위 대체로 낮은 2.8등급

BIg 5 병원의 응급실 평가 지표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서울대병원은 응

급실 운영의 효율성 구분에서 '병상포화지수 2등급,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

시간 3등급을 받고,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에서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 및 

구성비는 2등급, 비치료 재전원율 3등급으로 평균 2.5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도 각각 평균 

2.75, 2.5, 3.25, 3등급으로 하위권에 가까운 등급을 받았다.

병원별 지표 상세 점수를 살펴보면, '세브란스 병원'은 응급실 운영의 효율성 

부문에서 병상포화지수 3등급,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4등급으로 최하위

점을 받았고,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 부문에서는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 및 

구성비 1등급, 비치료 재전원율 3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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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응급실 운영의 효율성 부문에서 병상포화지수 1등급,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3등급을 받았고,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 부문에

서는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 및 구성비 3등급, 비치료 재전원율 3등급을 받

았다.

Big5 병원 중 응급의료센터 평가 등급이 가장 낮은 '서울성모병원'은 응급실 운

영의 효율성 부문 중 병상포화지수 최하위 4등급,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

간도 최하위 4등급을 받았고,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 부문에서는 중증상병해당

환자 분담률 및 구성비 3등급, 비치료 재전원율 2등급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응급실 운영의 효율성 부문 - 병상포화지수 

2등급,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4등급을 받았다.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 

부문에서는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 및 구성비 3등급, 비치료 재전원율 3등급

을 받았다. ☞ 참고 [표1] 

 [표1] 2017 Big5 병원 응급의료평가 주요지표 결과

(단위: 등급)

구분

평가 지표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표구분 지표명
서울대

병원

세브란스

병원

서울아산

병원

서울성모

병원

삼성서울

병원

적시성
응급실 운영의 

효율성

병상포화지수 2 3 1 4 2

중증 상병 해당환자의  

재실시간
3 4 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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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중앙의료원,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2) 42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B등급 → C등급 = A등급 순으로 많아

   권역응급의료센터는 C등급이 47.6%

42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평가 47.6% 

가까이 C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2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1개 기관이며, 이 중 C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10개

(47.6%)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속하는 상급종합병원 중 응급

의료평가 A등급을 받은 기관은 5개(23.8%), B등급을 받은 기관은 6개(23.8%)에 

그쳤다.

나머지 21개 기관인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 B등급이 14

곳(66.7%)으로 가장 많았고, A등급이 6곳(28.6%), C등급 1곳(4.8%)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참고 [표2] 

 [표2] 2017 42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평가 등급 현황

(단위: 개, %)

※출처: 국립중앙의료원,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김승희 의원은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이 응급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 

기능성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

중증 상병 해당환자 

분담률
2 1 3 3 3

중증 상병 해당환자 

구성비

비치료 재전원율 3 3 3 2 3

구분 A 비율 B 비율 C 비율 합계 비율

권역응급의료센터 5 23.8% 6 28.6% 10 47.6% 21 100.0%

지역응급의료센터 6 28.6% 14 66.7% 1 4.8% 21 100.0%

합계 11 26.2% 20 47.6% 11 26.2% 4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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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며, “응급의료기관의 특성상 인프라 뿐만 아니라 적시에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자: 박가현 비서(02-784-8193/010-3819-3280)

※[별첨1] ㅡ 41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평가 등급 상세 현황

- 42 -

[별첨1] 41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평가 등급 상세 현황

연번 센터구분 등급 기관명 비고

1

권역

응급의료센터

A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수가연동2등급

2 A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수가연동2등급

3 A 조선대학교병원   

4 A (학)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5 A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6 B 아주대학교병원 　

7 B 한양대학교병원 　

8 B 전남대학교병원 　

9 B 동아대학교병원 현황조사  기관

10 B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현황조사  기관

11 B 포항성모병원 현황조사  기관

12 C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수가연동2등급/

13 C 충북대학교병원 일반지표5등급2개이상

14 C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법정기준미충족(인력)

15 C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법정기준미충족(시설)

16 C 충남대학교병원 법정기준미충족(시설)

17 C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법정기준미충족(시설)

18 C 서울대학교병원 법정기준미충족(시설)

19 C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법정기준미충족(인력)

20 C 부산대학교병원 기존권역개정기준 

21 C 경북대학교병원 일반지표5등급2개이상

22

지역

응급의료센터

A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23 A 중앙대학교병원   

24 A 경상대학교병원   

25 A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26 A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27 A 고신대학교복음병원   

28 B 삼성서울병원 　

29 B 건국대학교병원 　

30 B 강북삼성병원 　

31 B 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32 B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33 B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34 B 영남대학교병원 　

35 B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36 B 화순전남대학교병원 　

37 B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38 B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39 B 계명대학교동산병원 　

40 B 경희대학교병원 　

41 B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42 C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법정기준미충족(인력)


